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4] <개정 2024. 10. 18.>

수수료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8조의2

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4항, 제40

조제5항, 제43조의2제5항, 제43조의3제4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4항, 제59조제4

항, 제59조의2제5항,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7항 관련)

종목 수수료

1. 약국개설등록신청 10,000원

2.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신청 5,000원

3.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5,000원

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10,000원

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신청 5,000원

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 승계 신고 5,000원

7. 한약업사시험 응시 5,000원

8. 한약업사(약업사) 자격증 발급신청 1,000원

9. 한약업사(약업사) 허가신청 또는 한약방(약방) 이전 허가

신청

5,000원

10.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20,000원

11. 의약품 도매상 허가사항 변경신청 또는 지위 승계 신고 10,000원

12.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10,000원

13.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또는 지위 승계 신고 5,000원

14. 면허증ㆍ등록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의 재발급신청 2,000원

15.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의 재발급신청 2,000원

16. 약사 면허증 또는 한약사 면허증의 국문ㆍ영문 증명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발급받는경

우에는무료)


